
- 1 -
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21년 6월 2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월 22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21. 6. 21.(월)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

담당과장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담 당 자 이예슬 주무관(044-203-5366)

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(3.0 → 3.5%)

 - 「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

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(이하 신재생에너지법)」개정법률안이 6.22일

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법 개정은 신·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

수송용 연료(자동차용 경유)에 신·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

단계적으로 상향하고,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.

□ 금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

3%에서 ‘21.7월부터 3.5%로 상향하고, 3년 단위로 0.5%p씩 단

계적으로 상향하여 ‘30년에는 5.0%까지 확대한다.

<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·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>

연도 현재(‘18년∼) ‘21.7월∼‘23년
(2.5년) ‘24∼’26년 ‘27∼’29년 ‘30년∼

혼합의무 비율 3% 3.5% 4.0% 4.5% 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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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한편, 신·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

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‘직전 연도’에서 ‘해당 연도’로

변경한다.

ㅇ 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

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

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금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.5% 상향 시, 연간

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(일산화탄소,

미세먼지 등)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   * `20년 바이오디젤 혼합(3%, 76.9만㎘)에 따른 CO2 감축 실적(1.98백만 tCO2) 기준

ㅇ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은 7.1일부터 시

행한다.(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‘22.1.1일부터 시행)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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